
기본 인증제도 시행 안내

▶ �중소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
새롭게 도입한 인증제로 2026년부터 컨설팅 및 조사 신청 가능

기본 인증제도란

▶ �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
- �단, 인증 신청이 의무인 요양병원 및 인증이 요건으로 旣 지정된 종별, 제도, 

사업, 수가 (상급종합병원, 재활의료기관, 연구중심병원 등) 등은 제외

참여 대상

▶ �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기본가치체계, 
환자진료체계, 조직관리체계로 구성(인증 기준집 참조)

- �시설·환경 개선이나 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기준 지양, 환자안전을 위한 
실질적인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총 156개 조사항목

인증기준

▶ �기존 인증과 차별화된 인증마크 사용 예정
▶ �인증(유효기간 4년), 조건부인증(1년), 

불인증

인증마크 및 등급

▶ �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
02-2076-0636

문의처

중소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! 
이제 기본 인증제도가 함께 합니다.


